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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의회 선거 개요 

 

투표일 및 시간  

 

• 2016년 9월 4일(일요일) 

•오전 7:30 – 오후 10:30 

 

후보 지명 기간 

• 2016년 7월 16-29일 

 

지명 양식 

 

• 지명 양식은 완차이 하버로드 25 하버센터 10층에 위치한 구청 사무실과 등록 

및 선거 사무소(REO)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 양식은 REO 웹사이트

(www.reo.gov.hk)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 

 

투표 

 

• 등록된 각 선거인은 지역 선거구(GC)에 1표, 직능 선거구(FC)에 1표씩을 행사

할 수 있습니다. 

 

• 각 선거인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(AR)은 지정된 투표소에 배정됩니다. 

 

• 지정된 투표소가 표시된 선거 안내 용지가 늦어도 투표일 10일 전에 각 선거인 

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됩니다. 

 

• 선거 안내 용지에 첨부된 지도에는 선거인이나 그 대리인에 배정된 투표소가 

휠체어 사용자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명시

되어 있습니다. 지정된 투표소에 쉽게 갈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선거인이나 그 대

리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팩스(2981 1180)나 이메일(reoenq@reo.gov.hk), 

전화(2981 1001)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

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. 

 

투표 방법 

 

• 홍콩 신분증(HKID)을 지참하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 관리원에게 신분증을 제시

합니다. 

 

• 자격에 따른 투표 용지와 “”(체크) 도장이 있는 카드보드지를 제공합니다. 지

역 선거구(GC) 및 지방 의회(2차)의 직능 선거구(FC) 투표 용지는 투표 관리원

이 미리 접어 놓습니다. 4개의 특별 직능 선거구(FC)(예를 들어, 형예국(농촌) FC, 

농수산 FC, 보험 FC, 운송 FC)의 각 선거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검정 펜을 제공

합니다.  

 

•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으십시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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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모든 선거인 또는 그 대리인(4개의 특별 직능 선거구(FC)의 선거인 또는 그 대

리인을 제외한)은 카드보드지에 부착된 도장을 사용하여 후보 명단 또는 귀하가 

선택한 후보자의 이름 맞은 편의 원 안에 “”(체크)의 도장을 찍습니다. 

 

• 4개의 특별 직능 선거구(FC)의 선거인 또는 그 대리인의 경우, 귀하에게 제공

된 검정 펜을 사용하여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의 이름 맞은 편의 원 안에 

아라비아 숫자 “1”을, 귀하가 두 번째로 선호하는 후보자들의 이름 맞은 편에 아

라비아 숫자 “2”를 표시하십시오. 첫 번째 선호 항목에는 한 명의 후보에게만 표

시해야 합니다. 

 

•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을 때 실수를 하거나 투표 용지를 부주의로 훼손한 경우, 

선거관리원에게 반납하고 새 투표 용지로 교환 받으십시오. 

 

•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은 후: 

 

(a) 지역 선거구(GC) 선거인은 파란색 투표함에 넣기 전에 “”(체크) 도장을 찍

은 부분이 안쪽으로 두어 보이지 않도록 투표 관리원이 미리 접은 방향대로 투표 

용지를 접어야 합니다; 

 

(b) 지방 의회(2차)의 직능 선거구(FC) 선거인은 투표 용지를 유사하게  한 번 

접어 흰색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; 

 

(c) 기타 직능 선거구(FC)의 선거인 또는 그 대리인은 투표 용지를 접지 않아야 

합니다. 투표 용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뒤집어 빨간색 투표함에 넣습니다. 

 

깨끗한 선거  

 

반 부패 독립 위원회가 제정한 선거(부패 및 불법 행위) 조례(Cap. 554)에 

의거하여 선거인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:  

 

•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도록, 또는 특정 후보자를 찍거나 찍지 말도록 하는 

대가로, 누구로부터든 어떠한 이익(금전, 선물 등을 포함하여), 식사, 술, 접대를 

요청하거나 수락하는 행위; 

 

• 타인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실력행사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

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;  

 

• 투표 자격이 되지 않음을 알고도 투표하는 행위; 또는 선거 사무소 직원에게 

의도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거짓 또는 허위 정보(예. 허위 주소)를 제공하고 

투표하는 행위. 


